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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박차
- 축산농가·동물약품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잔류성시험사업 

추진으로 동물약품 확충 및 안전사용기준 정비 수행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4년 1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시행에 대비하여「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시험·분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란, 현재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를 

축산물까지 확대한 것으로 축산물 생산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축산물 PLS제도 시행으로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업계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별 허가사항을 재평가하고 

안전관리기준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PLS제도 도입 이전에 신속한 재평가 수행을 위해 ‛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하여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대해 수행 중이다.

  이번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필요한 동물약품을 확충하고 잔류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은 휴약

기간을 재검토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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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올해부터 잔류성 시험·분석사업 총괄을 기존 농식품부에서 검역

본부로 이관하여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현재 동물약품 재평가 외에도 동축산물 및 축산환경 유해 물질 

위해도 평가, 생산자 대상 안전사용 교육 등 축산물 PLS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보완도 시급한 추진과제로 남아있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PLS제도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PLS제도 시행에 앞서 선진국 수준의 

축산물 안전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

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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